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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○○조(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)  

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. 

1.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: 그 물건에 “특허”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

2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: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“방법특허”라는 문자

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 

②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. 

1. 물건의 특허출원의 경우: 그 물건에 “특허출원(심사중)”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

2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출원의 경우: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“방법특허출원(심사

중)”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없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

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할 수 있다. 

제□□조(허위표시의 금지)  

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,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,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

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

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

제△△조(허위표시의 죄)  

① 제□□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

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

무에 관하여 제□□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 

원 이하의 벌금형을, 그 개인에게는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. 

 


